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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을책정하는경우거래가격을인정한다는심사결과를통보받고, 잠정신고한쟁점1 물품은 에통보된내용대로확정신고하였고, 통보된이후 부터 까지수입신고한쟁점2 물품은통보된내용대로납세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 년6월청구법인에대한기업심사결과, 청구법인이수입한 OOO 의ACVA 결정가격은비교대상선정오류로거래가격으로 법사전심사에따라통보된과세가격의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를한경우 ACVA 신청인과납세의무자가동일할것, 과세가격결정에관한사전심사를위해제출된신청서및첨부서류에거짓이없고그내용이가격신고된내용과같을것, 사전심사의기초가되는법령이나거래관계등이달라지지아니하였을것, ACVA 결정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신고될것이라는요건을갖추었을때에는세관장은 그결정방법에따라과세가격 [ 사건번호 ] 조심 2014 관 0363 ( ) 1. 처분개요 인정할수없고, 수출자의영업이익이현저하 을결정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는바, 쟁 [ 세목 ] 관세 [ 결정유형 ] 취소 [ 제목 ] 특수관계자간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 (ACVA) 의결정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 35 조에의한방법으로과세가격을재산정하여과세한처분의당부 [ 결정요지 ] 사전심사결과통보후 3년이내에신고를하는등 관세법 제 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1 조의요건을갖춘것으로나타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사전심사에따른과세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 35조에따라과세가격을재산정하여관세등을부과한처분은잘못이있음 가. 청구법인은 OOO 를비롯한주류를수입하 는업체로, 특수관계자인 OOO( 이하 수출 자 라한다 ) 로부터 OOO 을 부터 까지수입신고번호 OOO 건 ( 이하 쟁점 1 물품 이라한다 ) 및 부터 까지수입신고번호 OOO 건 ( 이하 쟁점 2 물품 이라하고, 쟁점 1 물품과합쳐 쟁점물품 이라한다 ) 으로수입하면서, 게낮게책정되는등거래당사자간특수관계가당해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아 ACVA 결정에따른수입신고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 35 조에따라유사물품의거래가격에근접한것으로인정된 OOO 의국내제조이익율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쟁점물품의과세가격을재산정하고, 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및가산세 OOO 원합계 OOO 원경정 고지하였다. 점물품은위 4 가지요건을모두갖추고있다. 처분청은청구법인이수입하는쟁점물품등 에대한 ACVA 심사시관세평가분류원의 OOO 원액자료해석에있어유사물품여 부와동수입가격비교시오류가있었다고주 장하고있는데, 유사물품인지여부는과거 ACVA 검토당시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과 OOO 을유사물품으로보고특수관계에영 [ 관련법령 ] 관세법제 37 조 / 관세법시행령제 31 조 OOO 을리터당평균 OOO 로잠정신고하였 향을받은것인지여부를판단하였으므로이 [ 참조결정 ] 고, 통관지세관장은이를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이에불복하여 심판 론적판단의문제일뿐이며, OOO 은청구법 [ 따른결정 ] 청구를제기하였다. 인이제출하였던자료에해당하지아니하므 [ 주 문 ] OOO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및가산세 OOO 원합계 OOO 원의부과처분은이를취소한다. 나.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을비롯한 OOO 에대 한특수관계자간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 심사 ( 이하 ACVA 라한다 ) 를신청하여 2. 청구법인주장및처분청의견 로애당초 ACVA 제출서류에일체거짓이 없을것 이라는조건에위배될여지가없다. [ 이유 ]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쟁 점물품에대하여 OOO 이상으로거래가격 가. 청구법인주장 (1) 관세법 제 37 조제3 항은과세가격의결정방 ACVA 결정내역에따른과세가격결정과관 련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 66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67
2 시 에서도납세자가 ACVA 신청서류중중 그러나, 처분청의상기주장은 OOO 이 OOO 제조원가뿐만아니라, 투입원가에대한숙성 OOO 청구법인에게쟁점물품의가격을 요한내용을고의로누락하였거나허위로작 이포함되지않은순수 OOO 에대한것인지, 기간동안의기회비용성격의자금조달비용 OOO 이상으로책정하는경우거래가격을인 성하여제출한경우에는이미승인한사전심 OOO 되어수출된것인지에대해서는재확인 까지더해진것이므로실제수출자의손익계 정한다는 ACVA 심사서를송부하였다. 사내용을취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이필요한사항이고, 설령 OOO 이오로지 산서상에실현될이익은훨씬더많다. 청구법인이 ACVA 신청당시중요한내용을 OOO 의수입가격이라고하더라도, OOO 의 2013 년 6 월처분청은청구법인에대한기업 고의로누락하거나허위로작성하여제출한 수입가격과 OOO 의수입가격을 OOO 으로 실제로수출자가 OOO 수출을통해얻게되 심사를하던중, OOO 은 OOO 에서생산된 바없으므로청구법인은 ACVA 결정에따른수입가격대로수입한 OOO 에대한수입가격 가중평균할경우수입가격은 OOO 인바, 이는청구법인의 OOO 수입가격 OOO 와거의동 는영업이익률은 OOO 수준이며 ( 해당영업이 익률을 OOO 으로나눈값은 OOO 에달함 ), OOO 을우리나라로수입하여한국인의입맛에맞게 OOO 의비율로혼합시킨후여과 을부인하는것은 관세법 상허용되지않으 일한가격이다. 원가대비가산이익률을계산할경우수출자 병입된국산 OOO 로서그수입가격이존재하 며, 또한 ACVA 결정을취소하는것은 ACVA 의이익률은 OOO 수준에달한다 OOO 지않았음에도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이 제도취지및납세자신뢰보호에도반하는 따라서 OOO 가격에대해오해가있다고하 OOO 에서생산된 OOO 으로그수입가격이 것이다. 더라도이는당초관세평가분류원이 OOO 의 나. 처분청의견 OOO 판단하였으나이수입가격 OOO 가격 가격은유사물품수입가격과동일하므로특 (1)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인 OOO 등에대하여 으로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심사자료검토결과를통해 ACVA 수관계에영향을받지않았다는판단을번복 관세법 제 37 조에따라과세가격결정방법 심사시판단자료로사용한 OOO 과관련한 할사유가되지못한다. 의사전심사를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이 관세법 제 37 조제 3 오해가있었고, 이에따라 ACVA 결정과정 장은 OOO 의거래가격적정여부를검토하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1 조제 3 항의요건을 상오류가있으므로 ACVA 결정에불구하고 (3) 처분청은 OOO 수출자의 OOO 의가격결정 기위해유사물품인 OOO 의수입실적을 모두갖추었으므로처분청이 ACVA 결정을 과세가격을다시판단할필요가있다고주 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OOO( 영업이익 ) 찾고자하였으나특수관계가없는자로부터 부인할근거가없다고주장하고있으나쟁점 장하고있다. + 수출비용 의구조로서, 숙성기간동안의 의수입실적이없어부득이하게쟁점물품과 1 물품은 ACVA 결정의통보일 OOO 이전인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OOO 으로혼합한것으 숙성이윤이고려되지않았고, 영업이익 OOO 는수출자가목표하는이익수준으로 경쟁물품으로서국내판매가격이비슷한 OOO 을유사물품으로선정하고, 그수입 부터 까지수입신고되 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 31 조제 4 항의 로서유사물품에해당하지않으며, ACVA 결 서는너무낮은수준이므로정상적인상관 가격이약 OOO 것으로확인하였다. 제 4 호에서정하는 결과의통보일로부터 3 년 정시에는 OOO 보다 OOO 이높아 OOO 수 행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으나, 이 이내에신고될것 이라는요건을충족시키지 입가격이적절한것으로판단하였으나, 는처분청이가격결정시단지실제발생한 이에관세평가분류원장은쟁점물품의수입 못한다. ACVA 당시비교하였던 OOO 수입가격 제조원가의 OOO 의이익만을계상한것으로 가격 OOO 유사물품인 OOO 의수입가격 OOO 는 OOO 원액을혼합한것의단가가아 이해하고있기때문이다. OOO 비해더고가로신고되었으므로쟁점물 따라서, 처분청은 ACVA 결정이전에수입신 니라 5 년산원액의단가였으므로해당비교 품의가격은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 고된쟁점 1 물품의과세가격결정시 ACVA 가적절하지않다고주장한다. 그러나, OOO 의제조원가는실제로발생한 미친것으로보기는곤란하다고판단하고 결정에따르지않을수있다. 68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69
3 또한, 관세법 제 37 조에서규정하고있는 과세가격사전심사결과로서통보된과세가 따라서, 2010 년 ACVA 결정은결정일인 이전에수입신고된쟁점1 물품의 아야하며, 그가격역시새로운가치로서평가되어야할것이지각각의원액의수입단가 이에대하여청구법인은거래순이익률 OOO 는잘못산정된것이며쟁점물품에대한수 격의결정방법 이란과세가격결정의원칙에 과세가격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며, 더 로서평가될수없다. 따라서원액단가를가 출자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약 OOO 따라정당하게평가 산정된과세가격을의 욱이이러한결정은 관세법 제 30 조등에따 중평균하는가격산정방식은적절하지않다 로산정되어연간이익률은 OOO 에달하므 미하는것이지가격산정의전제가되는사실 른과세가격결정의원칙을준수하지않은채 할것이므로청구주장은이유없다. 로이에따른신고가격은정당하다고주장하 관계나가격결정방법또는평가방식에있어 이루어졌다는사실이확인되었고세관장은 고있다. 중대한착오나오류가있고그러한착오나오 그러한잘못된 ACVA 결정에는구속되지않 (3)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의가격은특수관계에 류에기인하여잘못산출된과세가격까지도 으므로이미결정된 ACVA 결정을부인할수 영향을받지않지않은정상적인가격이라 그러나청구법인이제시한영업이익률 OOO 포함하지는않는다고할것이다. 없다는청구주장은이유없다. 주장하고있으나, 쟁점물품의 OOO 수출판 는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서실현된영업이 매가격에있어수출자의영업이익은다른 익율로서정상적인거래가격산출과는전혀 제 37 조의입법취지가납세자의신뢰를보호 (2) 청구법인은 ACVA 결정에오류가있었다하 물품에비해현저히낮고, 쟁점물품을사용 무관한것이므로거래가격이정당하다는주 하기위한것이기는하나, 과세관청으로하여 더라도 OOO 의가격은 OOO 로가중평균하 한 OOO 의제조원가에있어수입자의제조 장의뒷받침이될수없다. 금법령에위반되거나합리적인가격산정방 여계산하면약 OOO 되므로쟁점물품의신 이익은다른제품들중에가장높으므로특 식에따르지아니한가격결정까지도무조건 고가격과거의일치해거래가격으로인정되 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쳤다고보아야 (4) 특수관계가쟁점물품의수입가격에영향 구속되게함으로써조세정의나실질과세의 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OOO 이름에 한다. 을미쳤으므로쟁점물품의과세가격은 대원칙까지도무시해도좋다는취지는결코 붙는 OOO 이라고하는년수는 OOO 의숙성 관세법 제 31 조에서제 35 조까지에규정 아니고행정처분의일반원칙상그처분의성 기간을말하는것으로숙성기간이다른원 청구법인은 ACVA 신청당시수입물품의거 된방법으로결정되어야하는바, 특수관계 립에하자가있는경우이를취소할별도의 액들이혼합되는경우가장짧은숙성연수 래가격을거래순이익률법으로산정하였고 자가아닌자로부터수입되는 OOO 이존 법적근거가없다하더라도이를직권으로취 를기입해야하는바 OOO 숙성의원액을혼 당해물품의가격이당해산업부문의정상적 재하지않고, 쟁점물품이수입된것과동 소할수있으며 ( 대법원 선고, 합하여만든 OOO 의경우 OOO 로보아야 인가격결정관행에부합하는방법으로결정 일한상태로국내에서판매되지아니하며, 2001 두 9653 판결외다수 ), 수입물품과세 하므로그숙성기간이다른 OOO 과의적절 되었다고주장하였으나거래순이익율산정 제조원가자료의입수에도어려움이있어 가격결정고시 제 65 조제 3 항제 1 호에서도 사전심사결과승인된과세가격결정방법의 한가격비교대상이될수없다. 의기초가되는비교대상 8개업체는대부분 OOO 등을제조하는업체로수출자와업종이 제31 조에서제34 조까지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어제35 조에 전제가되는조건이나가정의중요한부분이 또한, 주류는원액의숙성기간에따라그맛 상이하고이익률도 OOO 는 OOO 이라는숙 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하기로 변경된경우에는이미승인한사전심사내용 과풍미가달라지고숙성기간이다른원액을 성기간동안의숙성이윤을반영하지않은낮 한것이다. 을철회또는변경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 혼합함으로써최대한소비자의기호에맞는 은이익률인것으로판단되어적정하다볼수 기때문이다. 새로운주류로재탄생시킨것으로, 원래의원 없다. 처분청은최대한합리적인기준에의하여쟁 액과는다른새로운주류가제조된것으로보 점물품의과세가격을결정하기위하여쟁점 70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71
4 물품을수입하여국내에서제조한후판매되는가격을역산하는방식으로과세가격을재산정하기로하였으나, 원산지와숙성기간이동일한유사물품이없으므로, 부득이하게 3. 심리및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 수입 ( 예정 ) 시기 : OOO 이후 ( 잠정신고중 ) 거래내용및가격결정방법 ( 신청서내용 ) : 수출자인 OOO 에따라제조원가에이익률을 관장이심사하여결정한가격보다저가로 수입되지아니하였으므로특수관계가가격 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것으로볼수있음 2010 년 ACVA 결정시유사물품의가격으로조정되어세관장이과세가격으로인정한바있는 OOO 의수입가격을기준으로삼기로하였다. (ACVA) 의결정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 35 조에의한방법으로과세가격을재산정하 여과세한처분의당부 가산하여가격을결정하고, 수입자인 OOO 은동가격을거래가격으로하여수입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결과 2 비교가격 (Test Value) 검토 물품가격이 관세법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3 호각목의가격 ( 비교가격 ) 과근접하는경우특 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 2010 년 ACVA 결정시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의가격을유사물품인 OOO 의 2009 년 1월부터 2010 년 2월까지수입분의평균가격인리터당 OOO 이상으로책정한경우특 나. 관련법령등 : < 생략 > 다. 사실관계및판단 (1) OOO 로부터 OOO 을구매하여청구법인에 게판매한 OOO 소재수출자와수입자인청 1. 특수관계성립여부 구매자와판매자는모두모회사인 OOO 의자 회사로서 관세법시행령 제 23 조에서정한특 수관계성립 볼수있는바, - 동종동질물품의비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 동종 동질물품 유사물품의역산가격, 산 정가격 은존재하지않아비교가격으로사 용할수없음 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 구법인은모두 OOO 소재 OOO 의자회사라 - 신청일이후현재까지 OOO 의가격은 유사 로보아거래가격을인정할수있다고한바 수출자와수입자는 관세법시행령 제 23 조 2. 특수관계에의한가격영향여부 물품의비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 과근접하 있다. 제 1 항제 6 호의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 제 3 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를 1 거래상황 (Circumstance of Sale) 검토 물품가격이 관세법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지아니하나, OOO 의가격은 유사물품의 비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 과근접한경우에 처분청은이 OOO 의제조이익률을쟁점물 받는특수관계자에해당한다. 호및제 2 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해당함 품에적용한후이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 년 11 월경가격인하와인하사유의상당 방식으로쟁점물품의수입가격을제조원가명세를근거로재산정한바, 쟁점물품의과세가격은리터당 OOO 가아닌리터당 OOO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청구법인이신청한 특수관계자간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방 법사전심사 에대하여 OOO 과세가격결 인과관계미흡 - 이전가격 (TP) 산정시원가에거래순이익만 을가산하여일반관리비누락 3. 과세가격결정방법및가격신고방법 사전심사신청일이후심사서교부일까지의잠 정가격신고분에대한확정가격신고방법 ( 심사 로조정되어야하며, 이는 관세법 제 35 조 정방법사전심사서 ( 특수관계자용 ) 를교부 - 목표영업이익율 OOO 산정시비교대상업 서교부일로부터 3 월이내이행보고서제출 ) 에서정한바와같이합리적으로산출되었으므로쟁점물품에대한과세처분은적법타당하다. 한바있고, 심사서의주요내용은아래와 같다. 수입 ( 예정 ) 물품 : OOO 원액 체부적정 ( 주요취급물품및비교대상업체 소재국상이 ) - 제 3 자로부터구매하는일부원액원가요소 에이익률미반영 - 다만, OOO 의경우 유사물품 에대하여세 - OOO : 신청자료및보완자료검토결과가 격산정방식자체는특수관계가가격에영향 을미친것으로판단되나유사물품의가격 ( 비교가격 ) 과의근접성등을고려하여 관세 법 제 30 조적용 72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73
5 - OOO : 특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친경 우에해당하므로 관세법 제 31 조이하규정 수입된 유사물품의가격 ( 평균값 ) 이상으로가 격을책정하는경우거래가격인정 < 표1> 수출자의연산별 OOO 의원가및영업이익 ( 표생략 ) 추었을때에는세관장은그결정방법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을적용하여야하는바, 동종동질물품의수입실적이없으므로 관 세법 제 31 조적용불가 동시수출선적요건 에부합하는유사물 품수입실적이부분적으로존재하나대상 기간전체에걸쳐모든물품에대하여일 률적으로 관세법 제 32 조를적용하기는 곤란하여선적일등요건확장필요 수출국및우리나라의동종 동류물품에 대한통상적인이윤및일반경비산정의 < 유사물품의가격 ( 평균값 )> OOO 4. 향후시장상황및경제상황변화로인하여급격한가격변동이있는경우연례보고서검증절차등을거쳐기준가격이변경될수있음 유효기간 : 교부일로부터 3년 (4) 처분청은쟁점물품의수입신고가격을부인하고, 정당한제조비용즉정당한수입원가를확인할수있는 OOO 을사용하여 OOO 로출고하는 OOO 의출고가격 ( 청구법인이제출한제조원가명세표상출고가격 ) 을기준으로 관세법 제 35조에서정한방법에따라과세가격을재산정한바, OOO 의제조이익률 OOO 대신 OOO 의제조이익률 OOO 를적용하여쟁점물품의이익을다시계산하고그 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한사전심사결과에기속되는처분청은 ACVA 결정을취소하거나철회할수없고,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 65조에따라관세평가분류원장이이미승인한사전심사내용을취소하거나철회또는변경할수있다. (6) 납세의무자는수입신고를할때 관세법 제 27조에따라가격신고를하여야하고, 가격 곤란, 2008 회계연도분원가자료미제출 로인하여 관세법 제 33 조 및제 34 조 교부일 : OOO 차액을원가로전환하고 OOO 이고쟁점물품의알콜함량은 OOO 이므로그차이에해당 신고는 관세법시행령 제 15조에따라수입관련거래에관한사항및과세가격산출내 적용불가 따라서 관세법 제 35 조를적용하여 동시 선적일요건을신축적으로적용한유사물 품의거래가격 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 하여확정신고 심사서교부일이후가격신고방법 ( 매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 월이내연례보고서제출 ) - OOO : 당해신청물품의 현행가격 이상 으로거래가격을책정하는경우거래가격 인정 < 현행가격 > OOO - OOO 원액 : 2009 년 6 월 ~2010 년 5 월기간중 (3) 처분청은수출자가청구법인에게쟁점물품외에 OOO 등다른숙성기간을가진 OOO 을수출하면서아래 < 표1> 과같이연산별로영업이익을취하였는바, 각연산별로취한영업이익을숙성기간으로나눈 1년평균영업이익이 OOO의경우대체로리터당 OOO 임에비하여리터당 OOO 불과하여수출판매가격에서수출자의영업이익이현저하게낮게책정된것은정상적인가격형성방법이라할수없으므로쟁점물품의수입가격은특수관계에영향을받았다는의견이다. 하는금액만큼을쟁점물품의신고가격에합산하였다. 그결과는아래 < 표2> 와같다. < 표2> 쟁점물품의재산정과세가격 (FOB 단가 )( 표생략 ) (5) 관세법 제 37조에따라납세의무자가관세청장에게신청할수있는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는같은법시행령제288 조제1항에따라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그권한이위임되어있고, 납세의무자가관세평가분류원장이통보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를한경우그신고가 관세법시행령 제 31조제4항에서정하는요건을갖 용에관한사항을기재한서류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는바, 납세의무자는가격신고를할때신고하여야할가격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 관세법 제 28조에따라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할수있으며세관장이지정한기간내에확정된가격을신고하여야한다. 청구법인은쟁점1 물품인 OOO 에대하여사전심사신청을하고 부터 까지에대한수입신고를할때잠정가격신고를하였고 OOO 사전심사결과통보를받고약 1개월이경과된 확정가격신고를하였고, 쟁점2 물품인 OOO 에대 74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75
6 조건또는사정에영향을받은과세가격부인 하여 사전심사결과통보를받은 4. 결론 후 부터 까지수입신고를할때통보된가격으로납세신고를한사실이확인된다. (7) 이상의사실관계및관련법령등을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 37 조제1항에따라관세청장에게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를신청하여사전심사결과가통보된후쟁점1 물품은약 1개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 131 조와 국세기본법 제 81 조및제65 조제1항제3호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조건또는사정에영향을받은과세가격부인 월이경과되어통보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하였고, 쟁점2 물품은사전심사결과가통보된후수입신고하면서통보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한점, 청구법인이통보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를한경우처분청은그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하는점,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과정에서착오로사실관계를혼동하여그결과통보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에는사전심사권한이있는관세평가분류원장이그내용을변경또는취소할수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이통보된과세가격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하였음에도처분청이이를부인하고 관세법 제 35조에의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하여관세등을부과한처분은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사건번호 ] 조심 2014 관 0353 ( ) [ 세목 ] 관세 [ 결정유형 ] 취소 [ 제목 ] 쟁점물품의거래의성립또는가격의결정이조 [ 이유 ] 건또는사정에의해영향을받았는지여부등 [ 결정요지 ] 기존압출라인의업그레이드 는쟁점물품을수입하는목적으로서쟁점물품의공급계약그자 체이므로계약에부수되는조건으로보기어려 운점, 가격할인은쟁점물품을구입하는과정에 서구매자와판매자간에정상적인가격조정으 로보이는점, 청구법인의환급신청과정에서 그기재방식에차이가있을뿐과다환급받은것 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에게관세등을부과한처분은잘못이있음 [ 관련법령 ] 관세법제 30 조 / 관세법시행령제 22 조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주 문 ] OOO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한관 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 가산세 OOO 원및가산금 OOO 원합계 OOO 원의부과처분 은이를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 년 1 월 OOO 와입찰을통 해 OOO 생산설비개조계약을체결하고 OOO 수입신고번호 OOO 제조기계 ( 이하 쟁점 1 물품 이라한다 ) 를수입하면서가격 을 OOO 로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대한기업심사결과청구법인 과 OOO 간의계약체결과정에서차감하기 로한 OOO 를조건또는사정에의해특별 할인받은것으로보아 청구법 인에게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및가산세 OOO 원합계 OOO 원을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국내또는국외에서 OOO 을원 재료로조달하여 OOO 공정을통하여 OOO 을생산하여수출하는업체로 OOO 세 76 계간관세사 2015 여름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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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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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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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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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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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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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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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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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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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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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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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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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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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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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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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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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11장(455~459)
    

    
        
        11 1) LMO를수입하기위해서는관계부처의승인 ( 신고포함 ) 절차가필요하며, 수출의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관련내용을통보해야한다. 이러한 LMO법에따라 2008년국내에수입된시험연구용 LMO는총 110건으로대부분시험용쥐였으며, 식품및사료용으로수입된옥수수의 77% 가, 콩의 53% 가 LMO였다. 한편우리나라의 LMO 수출은 8건이루어졌으며모두시험용쥐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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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 별지제 16 호서식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 처리기간 : 즉시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1수입신고번호 : - - - 2수입자 : ( 상호 ) ( 성명 ) ( 전화번호 ) (FAX) ( 전자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통관고유부호 ) - - - - - 3 수출자 : ( 상호 ) (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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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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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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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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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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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실사이전년도 가을학기신청 봄학기신청 8 월 2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공지를 1 개월전에한다. 9 월 3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를시작하고신청프로그램은제출기한내에제출한다. 건인원은신청한프로그램에대해심사를하고결과를해당프로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사업일정개요및일정표 2015. 01. 0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KAAB 인증사업일정표 KAAB 2014-2015 년도인증사업 - 봄학기 KAAB 2014-2015 년도인증사업 - 가을학기 KAAB 2015-2016 년도인증사업 - 봄학기 KAAB 2015-2016 년도인증사업 - 가을학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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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실사이전년도 가을학기신청 봄학기신청 8 월 2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공지를 1 개월전에한다. 9 월 3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를시작하고신청프로그램은제출기한내에제출한다. 건인원은신청한프로그램에대해심사를하고결과를해당프로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사업일정개요및일정표 2017. 01. 0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KAAB 인증사업일정표 KAAB 2016-2017 년도인증사업 - 봄학기 KAAB 2016-2017 년도인증사업 - 가을학기 KAAB 2017-2018 년도인증사업 - 봄학기 KAAB 2017-2018 년도인증사업 - 가을학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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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 
    




    
        °ü¼¼°¡°Ý Æò°¡¸¦ À§ÇÑ  °ú¼¼ÀÚ·áÀÇ È®º¸¹æ¾È ¿¬±¸ PDF
    

    
        
        관세가격평가를위한 과세자료의확보방안연구 2012. 11 김재식  서언 관세는무역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기때문에, 주요관세제도는국제무역의원활화라는관점에서국제적표준화를추구해오고있다. 실제거래가격을관세과세가격의기본으로하는 WTO 관세평가협정역시이러한노력의산물이다. 관세의과세가격에대한평가는납세자의가격신고에서부터시작된다. 즉, 수입신고시에납세자는가격신고서를제출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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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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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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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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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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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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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개정 2014. 9.23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전면개정 2014. 9. 23. 제1조 ( 목적 ) 이기준및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8 조, 법제4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타임폴리오투자자문 ( 이하 회사 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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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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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95F34C2F7BCF6C1A DC1D6BFE4B1B9C0C75FC0CCC0FCB0A1B0DDB0FA5FB0FCBCBCC0C75FC1B6C8ADB9E6BEC828C3D6C1BE292E687770>
    

    
        
        세법연구 11-09 주요국의이전가격과관세의조화방안 2011. 12 세법연구센터 연구진 연구책임자정재호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구자은회계사유현영회계사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9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10 2. FTA 체결후수입신고시고가신고로인한논란 11 3. 국세청과관세청간협력 14 가. 정보교환및협력사례 1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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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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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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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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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2016 년달라지는관세행정 2016. 1. 관세청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입국시또는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세관장에게담배소비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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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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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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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 1 - - 2 - - 3 - - 4 - 유산의 가치연구 관리 보존체계연구 등재신청서작성 제출 세부추진내용 등재기준도출을위한유산의가치와의미연구 종합적인관리보존연구 관련기록아카이브구축과홈페이지개통 운영 보존관리정책연구 활용 홍보방안연구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용역 ( 국문, 영문 ) 신청서자문, 현지실사등 실천계획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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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필증 ( 갑지 ) 처리기간 :3 일 1신고번호 2신고일 3 세관. 과 6 입항일 M- 2016/03/ /03/ 전자인보이스제출번호 B/L(AWB) 번호 5 화물관리번호 8 반입일 9 징수형태 TAF96
    

    
        
        ( 갑지 ) TAF96228 16OZ7CN3TI0-0026-00 2016/03/30 11 10 신고인월드관세법인윤재호 11 수입자 ( 주 ) 바텍플러스 ( 바텍플러 -1-06-1-01-2A) 12 납세의무자 ( 바텍플러-1-06-1-01-2/119-81-87881) ( 주소 )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31 나길 22( 하왕십리동, 한신무학상가 103)(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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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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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이하 진흥 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 제지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 (이 하 단체표준 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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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2. 3. 9.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목 차  - 1 - w w w w w w - 2 - w w - 3 - - 4 - - 5 - 한 - 미 FTA 관세율종류 - 6 - - 7 - - 8 - - 9 - - 10 - w w - 11 - - 12 - - 13 - 한 - 미 FTA 관세율구분부호 TRQ, A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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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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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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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투자설명서변경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대상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 50 증권자투자신탁 ( 채권-재간접형 ) 2 프랭클린연금저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3 프랭클린뉴셀렉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4 프랭클린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5 프랭클린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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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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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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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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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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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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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상승한 음영부분은수출경기순환국면의수축국면을의미 확산모습을두드러지게표현하기위하여수출경기확산지수를 개월중심항이동평균함 월수입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하락한 음영부분은수입경기순환국면
    

    
        
        2014 년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 - 국가 ( 통계청 ) 승인통계 ( 제 13404 호 ) - * 12 월산업별무역경기확산지수게재 ( 수출 4 개산업, 수입 3 개산업 ) * 문의사항 : 한국관세무역개발원무역통계 2 부통계연구과 02-3416-5155~7 2015. 1. <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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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PowerPoint EU-2012.pptx
    

    
        
        가. 관세법령 EU 27 개전회원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통일된관세법령시행 - 원산지,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세담보및징수등을규정 - 다만, 관세법령위반시조사 처벌등은개별회원국국내법에서규율 관세법령 - the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 the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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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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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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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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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2012. 09 Compliance Program l 2012. 09   Contents 08 09 27 36 50 53 62 74 88 104 150 151 156 158 159 171 174 183 193 206 213 120 122 124 126 145 146 222 222 225 Contents 234 239 245 252 265 272 280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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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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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부산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3492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서울성동구 동대표이사최 2. 주식회사서울강남구 동공동대표이사이, 설 3. 주식회사서울중구 동대표이사신 4. 주식회사 부산북구 동대표이사김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허이훈 피 고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소송수행자문, 김 변론종결 2012.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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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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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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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042-481-7872) 관세청고시제 2004-007 호 (2004. 3.23.) 관세청고시제 2004-046 호 (2004.11. 2.) 관세청고시제 2005-034 호 (2005.10.24.) 관세청고시제 2006-024 호 (2006. 6.26.) 관세청고시제 2008-014 호 (2008. 3.31.) 관세청고시제 200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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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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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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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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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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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3. 법률제4773호로제정된것으로,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법명이변경되고, 다시 법률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에따라천안-논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 두 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5 인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강헌구외 1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누 10668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17. 5 월부터 외국인비자연장전 ( 前 ) 세금체납확인제도 확대실시 [ 전문보기 ] 법무부와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국내체류외국인급증에따라증가하는지방세, 국세, 관세등의외국인체납액 ( 월현재 1,800 억원상당 ) 징수율을제고하기위해그간시범운영해오던 외
    

    
        
        KPMG Tax Korean Tax Update, Issue 34 [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전문보기 ] 17. 3. 28. ( 화 )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고용및저소득층세제지원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의결하였음. 최근고용부진이지속되는상황에서기업의일자리창출에대한인센티브를제고하기위하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등고용관련세제지원을강화하였으며,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BEE7BDC42E687770>
    

    
        
        1. 한. 중 FTA 중국발행원산지증명서제8 란( 품명) 기재사항처리지침시달 함께해요을지연습! 튼튼해요국가안보! 수신 ( 경유) 수신자참조 제목한 - 중 FTA 중국발행원산지증명서제 8 란 ( 품명 ) 기재사항처리지침시달 1. 관련근거 - 한-중 FTA 제3.15 조( 원산지증명서) 및부속서 3-다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 제8조및제9조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목 차 - 3 - (( () (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2) 3) 마이크로나이즈드구리화합물,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에니트등으로구성됨. 1)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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